
1/26

Center for Future Warfare Studi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전 연구센터 워킹페이퍼 No.47 (발간일: 2020.6.25.) 

이중 용도(Dual-Use) 품목 수출통제

정책을 활용한 미·중 기술경쟁

: 바세나르 협정을 중심으로

한상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석사과정

<차  례>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바세나르 협정의 역사적 배경, CoCom

 Ⅳ. 바세나르 협정

     1. 구성 및 기능

     2. 협정의 적용사례: 미국과 한국

     3. 국제정치적 함의

 V. 바세나르 협정과 미-중 기술경쟁

     1. 바세나르 협정의 한계

     2. 신흥기술의 반영

     3. 미-중 수출통제정책

 Ⅵ. 결론



2/26

Ⅰ. 서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2019년 7월 1일,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의 핵심소재라 할 수 있는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일본은 전략물자가 국제적으로 적절하게 관리 

되기 때문에 수출에서 일정 특혜를 부여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바세나르 협정을 언급하며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회

원국의 권리가 있음을 언급하며 수출규제 조치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즉각적으로 한국은 수출의 

제한을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민간의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바세나르 협정의 조

항을 일본이 위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올해 6월 한국 정부에서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

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다시 재점화되어 

재개되었다. 이처럼 경제를 활용한 안보적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출규제와 같은 맥락인 수

출통제(export control)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된 전략 중 하나이다(Blackwill and Harris 2016, 

152-166). 수출통제는 일본이 주장하듯이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는 목적 혹은 특정한 결과를 달

성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시행된다(Martin 1992, 172-173). 수출통제를 시

행한다는 것은 기존 교역량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교역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축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통제는 시행 국가의 경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다. 실례로,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기술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안보위협의 관점에서 딜레

마에 빠져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Cheung and Gill 2013). 즉, 수출통제는 경제 이익

과 국가안보라는 가치의 딜레마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에도 불구하

고 국가들이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유인에 대해서는 자기이익(self-interest), 미국의 리더쉽(U.S. 

Leadership), 규범과 정체성(norms and identity), 사고, 학습, 그리고 초국적 네트워크(ideas, 

learning, and transnational network), 외부 유인과 설득(outside inducements or persuasion), 

국내 정치(domestic politics), 능력(capabilities)이라는 총 7가지의 설명변수들로 정리할 수 있다

(Knopf 2016, 13-14).

최근 들어 기술은 점차 군용 혹은 민간용이라는 구분되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기 보다

는 범용 기술로써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업적 용도와 군사적 용도의 구분이 모호

해지는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기술들은 두 가지 용도로 모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인 예

시로, 과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컴퓨터가 활용되면 민간 용도이지만 군용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면 민간용 컴퓨터가 군용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세나르 협정은 이러한 이

중 용도 품목/기술들(dual-use products/technologies)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들에 대한 특정 행

위자의 취득을 방지하고 국가 간 정보 교환과 같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안보와 지역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역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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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세나르 협정과 국가의 수

출통제정책이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학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바세나르 협정의 통

제 목록을 회원국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그동안 수출통제는 국제정

치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례가 없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첨단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미-중 기술경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수출통제가 

갖는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바세나르 협정과 첨단기술과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미국이 추진하는 수출통제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2장에서는 바세나르 협정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인 네트워크 권력과 네트워

크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을 소개한다. 이후 3장에서는 바세나르 협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CoCom(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후 4장에서 본격적으로 바세나르 협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협정의 통제 목록

을 자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반영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며 바

세나르 협정이 갖는 세 가지의 국제정치학적 함의를 도출한다. 5장에서는 바세나르 협정이 가지

고 있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첨단(혹은 신흥)기술들이 바세나르 협정에 반영되어 회원국들의 정

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의 일련의 과정과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정책을 살펴본다. 이는 미

-중 기술경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바세나르 협정이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과 수출통제정

책을 활용한 갈등의 심화를 제시하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냉전의 도래를 유의해야 한다

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선도 부문(leading sector)과 패권국의 부흥과 쇠퇴를 하나의 주기로 

바라보고 있는 리더쉽 장주기이론은 기술과 패권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Modelski and 

Thompson 1996). 물론 이 이론 역시 도전국과 패권국 사이의 전쟁 혹은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패권과 기술혁신과의 연관

성, 더 나아가 기술패권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배영자 2019, 

2-3).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고 가치 편향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국제정치를 살펴본다면, 이

는 사회제도처럼 역사적이며 성찰적인 특징을 가지고 패권국의 의도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Feenberg 1996). 따라서 기술의 변수는 패권의 형성에 있어서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기술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일수록 선도 부문에서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이 패권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기술

이 물질 권력 그 자체로써 혁신(혹은 발전)의 중요성과 기술패권의 형성이라는 두 요인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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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 것과 더불어 기술이 수단으로써 활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

유함이 국가 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이 과정에서 탈집중화된 정치 체제를 보유한 국가가 기

술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매커니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탈집중화된 

미국이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산업정책을 가지고 있던 일본에 비해 기술혁신을 성공적으로 달성

했으며 이는 미국 패권의 하락이 아니라 유지로 귀결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Drezner 2001). 

이와 더불어 선도부문의 기술적 혁신을 발판 삼아 신흥기술의 표준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기술패

권을 형성할 수도 있다. 현재의 글로벌 표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미국의 인터넷 기업인 마이

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선도부문의 혁신은 신기술의 선점(기술적 발전), 경제이익 추구의 수단, 

표준의 선점이라는 방법을 통해 패권을 형성할 수 있다. 이후 특정 국가의 기술 패권이 형성된다

면 적성국과 같은 특정 행위자들에게 선도 부문의 기술이나 제반 품목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특히 국가의 발전은 지속적인 산업투자와 기술의 개선에 달려있는데 후

발 주자는 선발 주자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을 손쉽게 획득하여 활용하는, 이른

바 기술의 사다리(ladder of technology)를 통해 격차를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는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히려 후발국가들이 기술 선진국들의 기술을 쉽게 모방할 수 없다

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Gilli and Gilli 2019, 150-152). 전자의 경우에는 기술 자체가 유입되

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들이 기술적 자립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 자체 보다는 필요한 부속품이나 품목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패권국이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거나 후발 주자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방지할 유인이 충분한 상황인 두 가지 논의 모두 수출통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출통제레짐은 기술경쟁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다자주의 수단으로써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두 번째 차원의 논의인 네트워크 국가 질서의 형성은 기존 물질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를 넘어 지식 질서의 개념을 담고 있는 네트워크 지식 질서와 직결된다(김상배 2014, 169). 

수출통제레짐의 창설과 유지에 있어서는 특정 국가의 의도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는데 바세나르 

협정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 형성을 설

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자본력을 비롯하여 자유 무역경제 질서의 확산처럼 제도화된 미국의 이익

을 주요한 요인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냉전기 동안 미국은 기술 자체를 비롯한 R&D, 생산성과 

같은 기술적 지표에서 소련과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기술패권을 공고히 해나갔다

(Perry 1973). 미국의 기술패권이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혁신 기술의 중요성을 소련도 뒤늦게 인

지하고 1980년대 외교정책을 수정하기에 이르렀지만 이미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증대되었다

(Brooks and Wohlforth 2001, 36-42). 소련과의 격차를 가볍게 뛰어넘은 과정에서 미국은 국가 

주도의 수직적인 네트워크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민간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평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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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하여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모습을 통해 글로벌 지식 패권을 형성, 유지했

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상배 2007). 즉, 기술 패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정책의 시행을 바탕

으로 기술 지식들을 개발하고 발전해나갔다(배영자 2007, 133-134).

네트워크 내에서 패권국의 중심성이 높은 경우에는 우방국들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전에 중심의 패권국을 제외한 네트워크 내의 다른 행위자들이 

패권국과 해당 국가가 주도하는 네트워크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위계질서는 비로소 패권국이 주도적으로 네트워크 안에서의 조율을 가능하게 한다(MacDonald 

2017, 140-144). 이를 통해 패권국의 사회적 권력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Hafner-Burton 

and Montgomery 2009, 24-25). 이는 다시 네트워크 내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과정 속에서 

위계적인 질서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패권국과 회원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바세나르 협정의 체결 배경에도 이중용도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무기들을 사용한 91년 걸

프전의 충격으로 인해 기술의 유출을 막고자 하는 의도와 소위 4대 부랑국가(pariah state)를 비

롯한 특정 집단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 위한 미국의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는 있었으나,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는 점은 뒤집여 표현하면,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 동등한 관계를 설정하는 무정

부적 질서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위계성과 무정부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바세나르 협정의 창설 과정은 복합적인 질서 속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강

조되는 네트워크 지식 질서의 맥락에서 봐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II. 바세나르 협정의 역사적 배경, CoCom

본격적으로 바세나르 협정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협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CoCom은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49년 11월 합의되어 1950년 1월 1일 부로 미국을 비롯한 6개 

국가들과 함께 비밀리에 출범했다. 하지만 이후 공개적으로 전환되면서 회원국은 꾸준히 증가하

여 93년 해체될 때까지 17개국이 가입한다.1) CoCom은 그 약자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산권 국가

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역을 통제하기 위한 다자 간의 조정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의도를 

두고 있었다. 초기에는 회원국들의 실무대표들로 구성된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CG)이 

대략적인 수출통제 정책과 세부적인 의제들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였으며 CoCom은 결정사항들

을 수행하는 집행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CG의 역할이 모두 CoCom으로 일원화되

어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CoCom이 수출통제 전략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 1950년 창설 당시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회원
국으로 가입한다. 이후 1952년에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서독, 포르투갈이 가입했으며 53년에 일본, 
그리스, 터키가, 85년에 스페인, 89년에 호주가 각각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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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m의 창설 배경에는 당시 대(對)공산권 견제 전략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미국이 자리잡

고 있다. 미국은 여러 외교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본격적인 경제전(economic warfar

e)2)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략이 서구 유럽권 국가들에게 

미칠 파급효과 까지 모두 대비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소련의 경제 활동이 전쟁을 준비

하고 있거나 전쟁을 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부분의 물자들을 군용으로 전용하는 전시

경제(war economy)에 있다고 분석했으며 궁극적으로 소련과의 전쟁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하

다는 자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소련이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과 함께 자급적 경

제체제(autarky)를 구성하고 있다고 평가함에 따라 전면적인 경제전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Mastanduno 1992, 68-73). 즉, 미국의 강력한 대소련 위협인식과 봉쇄전략의 

추진으로 CoCom 초반에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전 전략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Martin 1992, 

175). 이는 당시 군수품으로써 군사용 혹은 준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

는 CoCom의 통제 목록 1호가 미국이 개별적으로 선정한 통제목록 1A호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나 간접적으로 군사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

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통제목록 2호는 미국의 통제목록 2호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미국의 선호를 대거 반영한 목록 1호는 다시 그룹A부터 M에 

해당하는 품목들으로 나누어져 있었다.3) 즉, 하나의 목록에 분류만 다르게 했을 뿐 다양한 품목

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번의 수정을 통해 1966년 이후에는 크게는 이중 용도를 가지

고 있는 상업적 품목들, 모든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군수품목, 그리고 원자로, 원자력과 관련된 

목록들로 나누어져서 개별적으로 관리된다(Evans 2009, 170-173).

미국의 강력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제전 전략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이를 시기적으로 구분해보자면, 강력한 수출통제 조치가 시행되는 58년까지의 정착 준비 시기를 

거친 후 58-68년의 전략적 수출통제 전략과 정책 조정 시기, 68-81년까지 데탕트에 기반한 전

략적 연계전략, 마지막으로 81-89년까지의 재강화기로 CoCom의 역사적 시기를 나눌 수 있다

2) 마스탄두노(Mastanduno 1992)는 적성국(Adversary)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 전략으로 경제전, 전략적 수
출금지(strategic embargo), 전술적 연계(tactical linkage), 구조적 연계(structural linkage)로 나누고 있
다. 이 중 경제전 전략은 무역으로 인해 대상국의 경제적 이익이 증진됨에 따라 여유 자원이 군사적
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제하여 적성국과의 무역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전략이다. 전략적 수출금지
는 군사적으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전략이다. 공산권 국
가들을 대상으로 CoCom이 수행한 전략이 경제전이라고 할 수 있다(64-106). 

3) 이 목록은 당시의 기술적 변화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예를 들어 1960년 당시 
CoCom에서 통제하던 통제 품목으로는 군수품(Munitions), 원자력(Atomic Energy), 철강 제조 기계
(Metal-Working Machinery), 화학 및 석유제품(Chemical and Petroleum Equipment), 전기 및 발전제품
(Electrical and Power-Generating Equipment), 일반 산업제품(General Industrial Equipment), 운송 제품
(Transportation Equipment), 통신과 레이더를 포함하는 전자 제품(Electronic Equipment includig 
Communications and Radar), 과학 기구 및 도구, 자동 제어장치와 사진 도구(Scientific Instruments and 
Apparatus, Servomechanisms and Photographic Equipment), 철, 자원, 그리고 활용품(Metals, Minerals 
and their Manufactures), 화학, 비금속, 석유 품목(Chemicals, Metalloids and Petroleum Products), 인조 
고무와 인조 필름(Synthetic Rubber and Synthetic Fil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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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anduno 1992). 58년 이전까지는 미국의 선호가 나름 강력하게 발현되었지만 58년부터 

68년까지의 시기 동안에는 통제목록의 개정을 둘러싸고 이를 축소하고자 하는 회원국들과 유지 

및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CoCom의 정책이 조정되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CoCom이 설립된 1949년부터 1955년까지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 군사원조가 감소함

에 따라 서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의 창출을 위해 동유럽 국가들과의 무역량을 급속도로 늘

리기 시작했다(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United States 1979, 155). 이후 데탕트 기간 

동안의 휴지기를 통해 대공산권 수출통제가 잠시 완화되지만 다시 CoCom체제를 강화하고자 노

룍한 레이건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CoCom 산하에 STEM(Science and Technology Expert 

Meeting) 조직이 창설되거나 실무자급 회의체가 준 각료급으로 위상이 격상되는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정리하자면, CoCom은 기본적으로 다자조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

하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CoCom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1950년대는 미국의 전반적인 

패권이 상승 내지는 정착하는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Mastanduno 1992, 10). 이에 따라 미국

은 압도적인 기술패권을 바탕으로 CoCom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앞장섰다. 당시 CoCom 회

원국들이 동구권 무역에서 오는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경제전 전략을 수용한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정책적 협조가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식은 

한국전쟁 이후에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Mastanduno 1992, 89-90). 그리고 미국은 전후 

서구 유럽지역의 과학, 기술사회를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의 패권(consensual 

hegemony)’을 바탕으로 동의에 의한 제국화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Krige 

2006). 정리하자면 미국은 기술적 우위와 동맹국들로의 경제, 안보적 지원을 매개로 자국의 선호

를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등의 협의 과정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선호를 CoCom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수출통제를 조직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외교정책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공산권에 대한 기술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 외교정책의 연장선에서 

CoCom의 창설을 이해할 수 있다.

IV. 바세나르 협정

1. 구성 및 기능

냉전이 종식되고 93년 11월과 94년 3월에 개최된 CoCom 회의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구공

산권 국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94년 3월 31일 부로 CoCom의 해체를 결정했으며 이중용도 

품목들과 재래식 무기 통제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수출통제레짐의 설립을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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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에는 CoCom 체제를 이을 “새로운 장(New Forum)”을 설립하기 위한 3개의 워킹그룹을 

출범했으며 이후 1995년 12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에 28개 국가들이 모여 바세나르 협정을 설

립하기 위한 최종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다. 이후 추가로 한국과 루마니아를 창립회원국으로 포함

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96년 4월에 이틀에 걸쳐 제 1차 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하지만 회

원국들 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면서 첫 총회는 7월까지 중단되게 된다. 이후 7월 총회

가 재개되면서 총 33개의 창립 회원국들이 기본 설립문서(Initial Elements)에 동의함에 따라 96

년 11월 1일 부로 통제목록의 시행과 정보 교환에 대한 바세나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다(The 

Wassenaar Arrangement 2019). 공식적으로는 ‘이중 용도 품목과 일반적인 전략물자 수출에 대

한 바세나르 협정(The Wassenaar Arrangement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이라고 명명된 바세나르 협정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42

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CoCom에서 한꺼번에 관리하던 다른 품목들은 핵무기와 

관련된 물질들을 통제하는 NSG(핵공급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대량파괴무기 운반체제

를 통제하는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le Technology Control Regime), 그리고 생물, 화

학무기의 원료와 제조 설비 및 장비 등을 통제하는 AG(호주그룹, Australia Group)으로 분산되

어 바세나르 협정과 함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본 설립문서에 따르면 바세나르 협정의 설립 목적은 1) 투명성과 기술 및 품목 이전에 대

한 책임을 통해 지역/국제적 안보와 안정에 기여, 2) 기존 통제레짐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3) 회원국들 간 협력을 통해 군사적 용도의 민감 품목과 무기의 획득을 방지, 4) 민간 수준의 거

래와 UN헌장 제 51조에 명시된 자위권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01년에는 9/11 테러 공격으로 인해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조직, 테러리스트 개인이 재래식 무

기와 이중 용도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전 CoCom과는 

달리 바세나르 협정은 투명성과 정보의 교환을 강조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중용도 기술 

및 품목 수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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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Plenary)
· GWG, EG 및 이외 
사안들 최종 결정
· 1년에 1회 정기회의
· 고위급 관료로 구성

↗ ↑

전문가 그룹
(Export Group)

일반 워킹그룹
(General Working 

Group) ↔

허가 및 집행 관리관 
회의

(Licensing and 
Enforcement Officers 

Meeting)
· 군수품 및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 검토 및 
수정
· 1년에 정기 회의 
3회 진행
· 알파벳 순서로 2년 
임기 의장 선출
· 기술 전문가로 구성

· 무형 기술 범위 
설정 및 
보고서(최적관행) 
작성
· 1년에 정기회의 2회 
진행
· 알파벳 역순으로 
1년 임기 의장 선출
· 실무급 관료로 구성

· 회원국의 수출 허가 
및 통제 집행 정책 
논의
· GWG에 자문
· 포럼 형식으로 운용

<그림 1> 바세나르 협정 체제 조직도
출처: Evans(2009, 146-153)에서 재구성 

  

조직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상단의 <그림 1>과 같이 총 4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

는 회원국에서 파견된 고위급 관료들이 참석하여 GWG와 EG에서 작성된 목록이나 보고서를 비

롯하여 각종 행정 사안들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조직이다. 12월에 평균적으로 이틀 정도 총

회가 개최되며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안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회 산하에는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통제 품목과 목록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EG와 무형 기술(invisible 

technologies) 및 바세나르 협정 차원에서 작성되는 최적관행이나 준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

성하는 GWG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GWG는 산하에 LEOM을 두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라

이센스 발급과 통제를 집행하는 실무 수준의 관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는 장으

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VPoC(Vienna Point of Contact; 비엔나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사무 

공간으로써 바세나르 협정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VPoC를 통해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

거나 통제 및 라이센스 발급 거부 정보를 취합하고 내부적으로 국가들이 제출하는 정보를 담당

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WAIS(Wassenaar Arrangement Information System; 바세나르 협정 정

보 시스템)를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정의 법적 측면을 보면, CoCom처럼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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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m에 비해서 국가의 재량권을 더욱 존중함으로써 느슨한 통제체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 설립문서가 완성된 이후 이를 수용하고 적용하는 부분을 회원국들의 재량으로 

남겨둔 것은 강제적으로 시행된 CoCom에 비해서 자율성이 높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Grimmett 2004, 2). 그리고 CoCom에서는 특정국이 수출 거부를 표한 물품에 대해서 다른 회

원국들도 동일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손상조항(undercut clause)을 포함하고 있으나 바세나르 

협정에서는 특정국의 거부 통보가 다른 국가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4) 

다음으로, 협정은 군수품과 이중 용도 품목을 대상으로 군수품 목록(Munition List)과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통제 목록(the List of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을 개별로 보유하고 있

다. 이중 용도 품목/기술 목록은 초기에 티어 1과 티어 2, 티어 2 부속목록으로 나누어졌었으나 

2003년 총회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이중 용도 품목(Dual-Use List), 민감 품목 목록(Sensitive 

List)와 초민감 품목 목록(Very Sensitive List)으로 변경되었다. 군수품 목록에는 총 22개의 분류

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용도 통제 목록에는 9가지 분류가 포함되어 있다.5) 마지막으로 바세나

르 협정에 따르면 통제 품목 결정을 비롯한 협정 내 모든 결정은 회원국들 간의 만장일치

(consensus)로 이루어진다. 이는 CoCom 체제와 동일한 시스템이지만 실질적 거부권이 없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CoCom에서는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할 수 있

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반대로 인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수

출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질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세나르 협정에서는 특정 국

가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창립 초기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부권 조항을 반대했기 때문에 바세나르 협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Joyner 2006, 54-55).

2. 협정의 적용사례: 미국과 한국
  

연성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며 이는 국가들의 재량권을 더욱 인정하

고 있는 바세나르 협정에 있어서 큰 약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권위체(authority)가 존재하

지 않는 국제정치적 관점에서는 국가들이 이를 필수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바세나르 협정에서 결정되는 이중용도 통제 목록이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 목록에 반영되거나 

4) 특정국의 품목 수출 거부는 통보(notify)됨으로써 국가들 사이에 정치적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
만 협의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갈등이 고착화 혹은 더욱 격화됨에 따라 손상조항 부재에 대한 비판
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2000).

5) 이중 용도 통제 품목에 대해서는 특수 원료와 관련 장비(Special Materials and Related Equipment), 소
재 가공(Materials Processing), 전자(Electronics), 컴퓨터(Computers), 원격통신장비(Telecommunications)
와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센서와 레이저(Sensors and Lasers), 항법과 항공전자(Navigation and 
Avionics), 해양기술(Marine), 항공우주와 추진장치(Aerospace and Propulsion)과 관련된 품목들로 구성
되어 있다. 구체적인 통제 목록에 대해서는 바세나르 협정 사무국 온라인 웹사이트인 https://www.was
senaar.org/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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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그 자체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바세나르 협정은 회원국들의 수출통

제제도에 있어서 큰 영향력과 함의를 가지고 있다. 목록을 반영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필요

한 경우 독자적인 기준으로 보완하거나, 국내 정치적으로 협정의 통제 목록을 기준으로 수용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독자적인 수출통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은 전자의 경우를, 당시 기

초적인 수출통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한국은 후자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1949년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1979년 수출행정법(Export Administration 

Act)을 시작으로 독자적인 수출통제를 시행해왔다. 국방부, 국무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당시 소관 

범위에 맞는 통제 품목들을 설정했으며 특히 상무부에서는 수출 행정규제(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조치를 통해 통제 대상을 설정했으며 상업용 통제 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이라는 종합적인 통제 목록을 발간했다. 이는 미 연방규정집(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EAR 용어해설집에 따르면 이중 용도

(Dual Use)란 상업적 혹은 군사적(혹은 확산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목적으로 동시에 활

용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세나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개정 

사항을 미국은 상업용 통제 목록의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바세나르 총

회에서 컴퓨터 항목(Category 4)에서 목록에 포함되는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복합이론성능

(Composite Theoretical Performance; CTP)6)이 28,000Mtops에서 190,000Mtops으로 증가됨

에 따라 이를 동일하게 CCL에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이 바세나르 협정의 개정 사항과 함

께 특정 항목에 대해 독자적으로 CCL을 개정하는 경우도 있다. 2003년 목록 개정 사항을 반영

하면서 연방 고시에서 디지털 컴퓨터의 CTP를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로 불균일 기억 장치 접근

법(Non-Uniform Memory Access; NUMA)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90년

대 당시 컴퓨터의 성능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계산 방법들이 유용했으나 기술의 발전

으로 인해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즉, 바세나르 협정의 

기준을 반영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년 

바세나르 협정에서 개정하는 통제 목록을 CCL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협정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가들이 이중 용도 품목/기술 목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바세나르 협정 내 다양한 조

직에서 이를 평가한 후에 총회에서의 합의를 거쳐서 목록이 개정된다. 이후 국가들은 이를 자국

의 수출통제 조치에 반영하여 새로운 수출통제 표준을 수립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술선도국 

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이중 용도 품목 통제목록의 검토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회원국들의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앞선 사례처럼 수출이 통제되는 디지털 컴퓨터의 기준이 바뀐다면 이를 수출하고자 하거나 

6) 바세나르 협정 사무국(Wassenaar Secretariat 2002)에 따르면 CTP는 컴퓨터 프로세서의 성능을 초당 백
만번 이론 연산(Million Theoretical Operations Per Second; Mtops)이라는 수행속도로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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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민간 용도로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나 단체의 경우에는 민간 활용의 최종 용도를 보장하

고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지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성립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인 한국에게는 바세나르 협정이 갖는 함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독

자적인 통제 목록을 시행하는 동시에 바세나르 협정의 목록을 반영하고 수정했다면 한국은 협정 

목록 그 자체가 국내 수출통제 목록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통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대외무역법이 97년 3월 전면개정되면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국제 협정을 통한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면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국제법규를 기반

으로 하여 통제 목록을 통한 수출통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전 대외무역법에서 국가안보 수호 

목적으로 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되는 전략물자 통제 목록에서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국제 협정들을 반영한 통제 목록을 통해 국제 기준의 수출통제를 시행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

다. 특히 관계 법령의 개정은 95년 NSG 가입, 96년 바세나르 협정, AG 가입과 같은 한국의 본

격화된 국제 수출통제 가입 추세와 맞닿아 있다. 또한 바세나르 협정의 창립국으로서 가입한 한

국은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통해 바세나르 협정의 통제 목록과 국내 수출통제 목록을 일치시키

는 작업을 시행하여 이를 수용하는 행태를 보였다(한국경제, 1996/10/16). 즉, 미국의 사례와는 

달리 바세나르 협정의 목록 자체가 한국의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표준으로써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국제정치적 함의

위의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세나르 협정의 국제정치학적인 함의는 크게 세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출통제의 국제협력과 이를 위한 유인의 중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세나르 협정에서 이중 용도 품목을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품목에 대한 협정

체제 밖에서의 가용성으로, 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비회원국들을 통해 통제하고 있는 이중용

도 품목이나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통제의 대상을 우회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면 수출통제의 의미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통제에 있어서 다른 회원국들과의 국

제적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며 바세나르 협정과 같은 국제조약들이 1) 레짐의 통제 목록을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하고, 2) 참여 국가들 간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3) 지침서나 최적 관행에 대

한 자료를 개발하고 발간하며, 4) 비회원국이나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교류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수출통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Brockmann 2019, 

5-9). 하지만 이러한 함의는 오히려 패권국 혹은 선도국가의 의도를 더욱 쉽게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활용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이 협력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인을 제공하거나 

통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가들은 선도국가의 강압(coer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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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협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Martin 1992). 예를 들어, 1995년 미국은 2000Mtops가 

넘는 컴퓨터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96년 바세나르 

협정에서 통제하고 있었던 컴퓨터들은 CTP가 710Mtops 이상인 경우였으며 이는 미국의 정책과 

바세나르 협정의 기준이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97년에 1350Mtops로 증가시

키려던 기준점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2000Mtops로 더욱 상향되어 개정된다(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 1997, 21). 이처럼 특정 국가의 정치적인 의도가 국제 협정에 반영되어 

다른 국가들이 새로운 표준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행을 강제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강제력이 부재한 연성법의 성격과는 충돌되는 부분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패권

국의 의도를 더욱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구조라고도 평가할 수도 있다.

두 번째 함의는 목록이 무역과 경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표준으로써 작동한다는 점이다. 

국가들은 기술 표준, 제도 표준, 관념 표준을 통해 국제적인 표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3차원 표

준 경쟁을 벌여왔으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현재까지 굳건한 표준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김상배 2014, 423). 이에 따라 표준을 선점한다는 것은 기준을 결정한다는 의미이며 포

함과 배제의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상배 2014, 408). 국제정치에서 표

준을 수립하고 선점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바세나르 협정에서의 통제 목록이 이러한 

표준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바세나르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출통제 정책에 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제 목록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앞선 한국의 사례처럼 바세나르 협정이 국내 표

준으로써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국내 기업과 같은 경제 행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94년에 러시아가 이란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기로 한 결정은 바세나르 

협정 참여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기도 했다. 1993년에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된 미-러 정상회담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바세나르 협정에 러시아가 가입하는 

문제가 논의된다. 하지만 러시아의 가입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는 러시아의 대이란 군수품 수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미국의 주요 수출통제 대상국 중 하나가 이란이기 때문에 이 문

제는 러시아가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에 참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후 95년 체르

노미르딘 총리와 고어 부통령 사이의 회담에서 기존 계약들이 중동 지역과 이란의 세력 균형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는 미국의 이해와 판단 아래에, 러시아가 계약이 완료된 사안들에 대해서만 

1999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신규 계약을 이란과 체결하지 않겠다는 합

의안이 결정됨에 따라 러시아가 바세나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즉, 러시아

는 바세나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과 이중 용도 품목들에 대한 표준을 수용하는 과정

에서 당시 전략적 동맹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란과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성주의의 측면에서 바세나르 협정의 탄생과정을 살펴보는 립슨(Lipson 1999)의 논의에 따

르면 수출통제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증진되는 국가의 평판

이나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과 같이 국가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가치를 통해 역할과 정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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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45). 국가들이 바세나르 협정에 참여함에 따라 국제 표준에 걸맞

는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명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수출통제 조치를 적용받는지의 여부와도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

어, 미국에서는 국가들을 4대 수출통제와 3대 국제조약 가입 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EAR의 대상

이 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 또는 재수출 면허 발급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4대수출

통제체제에 가입한 28개국에 대해서 심사를 면제하거나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의 특혜

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2017년 가장 최근에 바세나르 협정의 회원국이된 인도는 

가입이 승인된 것을 활용하여 핵 안보와 관련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다. 2016년 중국은 인도의 NSG 가입을 NPT 체제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

만 바세나르 협정에서 가입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제조약 중 하나가 NPT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가입이 승인되었다는 점은 인도의 NSG 가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으

로 작용될 수 있다(Panda 2017). 바세나르 협정 가입 자체가 국제적으로 수출통제 및 전략물자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일종의 인증으로써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세나르 협정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한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

V. 바세나르협정과 미-중 기술경쟁

1. 바세나르 협정의 한계

기본 설립문서를 살펴보면 I조 4항에서 “이 협정은 특정 국가나 국가군을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선의의 민간 거래를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7)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 미국

이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를 명시하는 수출통제를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이유는 당시 러시아의 대이란 무기 수출 때문이었다(Dursht 1997, 1109). 러시아

는 당시 이란과 미사일, 원자로, 과학 기술 이전 등을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항에서 직접적

으로 명시하는 것은 반대했다. 이후 러시아와 미국 간의 양자 협상으로 인해 러시아는 이란 수출 

포기를, 미국은 협정 내에서의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상호 간의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더불어 

냉전의 해체로 인해 CoCom의 통제대상이 되었던 구공산권 국가들 중 일부는 바세나르 협정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수출통제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U.S.-China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02, 968). 하지만 특정 국가

를 대상으로 하여 수출통제를 시행하기에는 바세나르 협정에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 따

7) 해당 조항이 서론에 언급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한국이 언급하는 조항이
기도 하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is Arrangement will not be directed against any state or group of states and will not impede bona 
fide civil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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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미국이 새로운 적성국을 협정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출통제의 적용 대상에 대한 부재는 협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가를 초월하는 다국적기업들의 등장, 국가 간 경제적 상호교류의 증가 등으로 인

해 수출‘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

션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무형 기술 이전(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이나 불법 환적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수출통제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했다. 통제 차원 뿐만 아니라 

품목차원에서도 기술의 발전 속도가 레짐의 목록에 반영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출

통제 자체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들도 수출통제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시하

기도 한다. 레디(Reddie 2019)에 따르면 기술 및 품목에 대한 수출을 강압적으로 제한하는 수출

통제레짐에 비해 연성법으로써 통제를 권유하는 레짐이, 국가들이 준수할 확률이 높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들 재량으로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수출통제 조치들에 대해서는 

99.8%의 준수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군용 기술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는 강압적인 

통제체제에 대해서는 85%의 가장 낮은 준수율을 예측하고 있다(62-68). 또한 이라크 전쟁에서

의 수출통제레짐 회원국들의 통제와 정보 공유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크래프트와 그릴럿

(Craft and Grillot 1999)에 따르면 높은 투명성은 수출통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수

단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재량으로 투명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292). 이는 높은 투명성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바세나르 협정이 비효율적인 수출통

제레짐이 될 수 있다는 의의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을 반영해야 하는 통제 목록이 적절한 시점에 개정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용도 품목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순수한 민간 

목적으로 개발 혹은 활용되는 기술들에 대한 군사적 활용성을 미처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한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다

면 이미 수출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기술이 활용되기 이전부터 과도하게 통제

할 경우에는 민간 분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반영 

시점과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중 용도 품목/기술 목록에 대한 개정은 ‘시의적절’

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바세나르 협정에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기술

들에 대한 적절한 수출통제를 활용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2. 신흥기술의 반영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안보의 위협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전통안보 요인들에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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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 존재했던 문제들이 점차 안보의 영역으로 재편되는, 이른바 신흥 안보

위협(emerging security threat)의 부상은 수출통제 전략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지식의 확산과 공학 기술의 발달은 갈등을 촉발하는 단위를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에

서 지역 세력들의 경쟁으로, 갈등의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행위자의 확대는 이들이 획득한 기술

을 통해 지역적 갈등을 촉발하고 이러한 분쟁이 국제화되는 가능성이 농후하게 만든다. 기술의 

확산은 국가 지원이나 극단주의 세력들의 테러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 경제, 안보적 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은 우선 동

맹국들과의 협력과 조정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미국 단독적으로 수출통제를 통한 신

흥안보의 위협을 대처하기 보다는 다자수출통제레짐 등을 통한 국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점은 바세나르 협정이 기존의 안보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선도 부문의 기술과 결합된 

신흥안보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Wallerstein 1991, 77). 특히 최근에는 민간용 

혹은 군용이라는 이중 용도에 초점을 맞춘 신흥기술을 넘어 어디에나 존재하고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omni-present and omni-use) 기술들의 등장이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기존 전통안보의 기반이 되는 기술들과는 구별되는 무형성(invisibility), 민간 행위자 중심, 그리고 

범용성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안보위협은 특정 국가 차원

에서의 정책 뿐만 아니라 전문가공동체(epistemic community)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와의 협

력과 어우러져야지만 극복할 수준까지 도달했다(Dekker and Okano-Heijmans 2020, 55-66). 

하지만 앞서 지적한 한계점을 뛰어넘고자, 바세나르 협정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적절

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

한 대표적인 변화가 양자 암호화(quantum cryptography) 기술이다. 양자 암호화 기술은 양자의 

특성을 활용하여 암호화된 물질에 대한 공유키를 형성하는 기술이며, 양자 열쇠 분배(Quantum 

Key Distribution)라고도 불린다. 이 품목은 바세나르 협정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통제 품목

으로 선정되었지만, 전반적인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만 통제 품목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2018년 총회에서 양자 암호화를 뛰어넘는 양자 내성 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PQC)

가 처음으로 통제 목록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기술의 통제는 당시 의장 성명을 통해 

바세나르 협정 총회에서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써 언급되기도 했다(British Embassy Vienna 

2018). 즉,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양자기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통제하는 모습을 통해 바세나르 협정이 과학의 발전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도 이러한 신흥기술을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된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의 가장 큰 특징 중 하

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신흥 및 근원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설정했

다는 점이다. 이 과정은 국무부, 상무부, 국방부 등 유관 부서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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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지니며 선정된 기술은 관련 다자수출통제레짐에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제안되어야 한다. 또

한, 이 법령에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피하고자 국가안보 및 해당 목적에 기반한 평가를 수출통제정책 

검토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하나로 상무부 산하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수출통제를 관리하는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에서 선정한 신흥기술

(Emerging Technologies) 중 하나로 양자기술이 선정되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국가안보의 측

면에서 양자 암호화 관련 기술들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8)

운영체제(Operation Software)도 이전까지 통제 목록에 존재하지 않다가 2019년부터 새롭게 

포함된 품목이다. 바세나르 협정과 CCL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EMP나 ESD 공격

에도 1 밀리초 이내에 마이크로컴퓨터를 정상적으로 끊김 없이 작동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74). 하지만 EMP 기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집적 회로를 가진 전자기기들에 

대한 개발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임에 따라 수년 이내에 상업용 시장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으며 운영체제를 탑재한 전자기기 또한 군용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제 목록에 포함

되었다고 그 근거를 밝히고 있다(BIS 2019). 정리하자면, 통제 목록에서 정의 내리는 소프트웨어 

품목에 운영체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EMP 공격을 막아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운영체제가 통제 

목록에 포함된 후 약 1달 뒤 구글에서 화웨이 스마트폰에 한하여 안드로이드OS 업데이트와 구

글의 사용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화웨이의 자체 제작OS

인 훙멍을 배포했으며, 2019년 12월에는 자체 제작 OS를 더욱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 자체 OS

를 개발한 두 중국 기업이 합병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유니온 테크는 리눅스 기반의 자체 제

작 OS를 만들어 배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교한 중국산 반도체 양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

히고 있지만 아직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바세나르 협정과 미 EAR에서는 양자암호화 기술과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파 트랜지스터, 수중 트랜스듀서, 공중 발사 플랫폼를 포함한 총 5개의 신흥기술을 통제 

목록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했다. 바세나르 협정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통제 품목들이 미 수출통제 

정책으로 시행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미국이 바세나르 협정 내에서 위와 같은 논의를 주도했

는지 아니면 개정에 대해 단순히 동의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신흥기술이 갖는 안

보적 함의를 파악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나 통제 목록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외

교정책으로 활용하는 점은 바세나르 협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술적 관점에서의 이중 용도 품목

과 표준 설정의 관점에서 본 통제 목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바세

8) 양자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로는 (1) 생명공학, (2)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3) PNT(Position, 
Navigation, and Timing) 기술, (4)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5) 응용 컴퓨팅 기술, (6) 데이터 분석 기
술, (8) 물류 기술, (9) 3D 프린팅 같은 적층가공, (10) 로봇공학, (11)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12) 극초
음속학, (13) 응용원료, (14) 응용 감시기술이 선정되었다.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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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 협정이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의 수단으로써 활용되는 행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등장 때문으

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용 기술인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비국가 행위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안보위협 대두, 페이스북과 같은 자연독점 현상의 증가, 초국가적 안보협력보다는 독

자적인 국가안보 수호 선호, 그리고 전통안보의 영역에 비해 국제적 규범이 부재로 인한 혼란과 

같은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다(Drezner 2019a, 293-300). 이는 범용기술(혹은 신흥기술)과 국가

의 통제목록, 그리고 다자수출통제레짐 간의 끊임없는 동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3. 미-중 수출통제정책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자국의 수출통제체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

한 견제를 심화하고 있고 있으며 관련된 사례들은 끊임없이 관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

러스로 인해 재택근무 및 원격 회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들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Zoom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중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프로

그램이 중국의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되며, 소유 구조나 기술자들이 중국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

됨에 따라 중대한 보안결함이 의심되고 있다(Walcott 2020). 이 때문에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Zoom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한 미 상원에서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기술이전 통제법(China 

Technology Transfer Control Act of 2019)’이 계류 중에 있다. 미 상무부에서는 2018년 44개

의 중국 기업들, 2019년에는 29개의 중국 기업들이 상무부 제재 기업목록(entity list)에 추가됨에 

따라서 총 143개의 중국 기업들이 미 안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2019년 국제

긴급경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보호를 위해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명목

적으로 미국의 기술과 자산을 사이버 공격, 산업스파이 행위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White House 2019). 하지만 암묵적으로는 중국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활용

하여 중국 내 미국 회사들의 철수와 투자계획 중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Hillman 2019). 이 

밖에도, 앞서 언급한 수출통제개혁법(ECRA)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수출통제를 위한 

법적 권한을 영구화했다는 점이다. CCL을 포함하고 있는 수출관리규정은 1979년 제정된 수출

행정법(Export Administration Act)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2001년 법의 만료로 인해 다른 법률을 

통해 1년마다 권한이 연장되는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

은 이에 대한 권한과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김명아 2019, 154).

  이처럼 범용기술의 등장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기술패권을 유지하고 소위 중

국위협론에 기반하여 중국의 기술성장을 방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26

(Drezner 2019b, 13-15). 물론 목록에 등재된다고 해서 무조건 수출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

만 국가가 발급하는 수출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는 화웨이 사례가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 활용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인 화웨이를 2019년 5월 제재기업 목록에 추가했으나 

이 제한 조치는 2차례 유예되었으며 2019년 11월부터 상무부는 안보상 문제가 없는 품목에 한

하여 수출 허가(General License)에 대해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다(한국경제, 

2019/11/16).9) 이러한 사례를 통해 첨단기술의 통제가 국가안보의 문제와 외교정책의 영역 그

리고 경제와 안보의 영역으로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기술패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경쟁은 수출통제정

책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나 5G, 양자기술과 같

은 선도부문 이나 이를 위한 장비 및 설비는 기술패권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이

를 인지한 두 국가 역시 기술굴기(技術屈起)를 통해 기술 수준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이를 보호할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과거 서로를 적성국으로 설정하고 수

출통제를 시행했던 냉전의 시기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냉전 시기와 달리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경쟁 과정에서 이중 용도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세나르 협정이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기술통제 혹은 보호의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1986년 수출통제법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로 최근 들어 중국의 전면 개정된 수

출통제제도에 대해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가 많지 않다. 현재까지 초안만이 공개된 상태이며 통제 목록에 대해서는 총 4개의 범주(이중 용

도 품목, 군수품, 핵과 기타 품목, 국가안보와 연관된 기술과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기초하여 사안별로 검토한 후

에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 조항(catch-all provision)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Hesselink 

2019).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및 수출통제를 더욱 철저히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

로 중국 또한 미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해서는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1997년 10월 발표한 군수통제행정

규제(the Regulations of the PRC on the Administration of Arms Exports)를 시작으로 1998년 

11월 183개의 이중 용도 품목을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국은 바세나

르 협정의 군수품 통제 목록과 굉장히 유사한 자체 통제 목록을 작성했으나, 상무부에서 관리하

고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통제 목록은 바세나르 협정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국은 바세나르 협정 가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바세나르 협

정의 회원국으로써 수출통제정책을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Huang 2012, 

9) 이러한 임시 허가조치는 2020년 5월 15일 부로 만료되어야 하지만 현재 8월 13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B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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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반대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바세나르 협정을 통해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통제목록을 반영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회원국들의 재량인 만큼 미

국의 기술에 대한 완벽한 보호 수단으로써는 작동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와 같은 동지 국가들(like-minded countries)은 합의를 통해 통제 목록에 반영된 품목들을 지속

적으로 자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Lewis 2019, 12). 바세나르 협정 

내에서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보면 중국에 대한 기술 및 설비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정책적 기조에 동의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통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4대 수출통제체제 중 바세나르 협정

이 더욱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통제 품목의 중요성에 있다. NSG, MTCR는 기존의 전통안보의 

관점에서 중요한 핵이나 미사일 운반체제와 같은 품목들을 통제하고 AG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와 관련된 품목들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바세나르 협정에서 통제하고 있

는 이중 용도 품목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민간과 군용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평화적 목적의 민간용 기술이 군용으로 무기화되어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Fuhrmann 2008, 

636).

 

<그림 2> 대중국 첨단기술 무역 현황(단위: 백만 달러)
출처: US Census Bureau(2020)에서 재구성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첨단기술과 품목들에 대한 엄격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미비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최근 들어 결과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다자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수출통제와 관련된 제한된 자료로 인해 미국 인구조사

국에서 발간한 첨단기술제품(Advanced Technology Product) 통계는 부가적인 자료로서 참고

할 수 있다. <그림 2>10)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국과의 첨단기술 무역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증가 추세가 점차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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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

이 전반적인 증가 추세의 둔화로 집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조심스럽게 평가하자면 아직까지 선명한 효과

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효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독자적인 기술과 협력 국가들을 통한 품목의 조달이 중요해질 것이며 이 과정

에서 바세나르 협정 그 자체와 합의되는 통제 목록들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

후하다. 동시에 미국에서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울타리(higher 

fence)”를 치는, 독자적인 수출통제정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이중 용도 품목과 기술이라는 정의가 애매한 만큼 바세나르 협정을 제외한 다른 수출통제체

제에서도 취지에 맞는 품목과 기술을 통제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이라는 변수

가 국제정치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을 통해 보면, 다른 통제체제들과는 달리 바세나르 협정은 이

중 용도 품목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범용기술, 옴니기술과 같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CoCom에서 바세나르 협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탈냉전이라는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협정의 

재편과 확대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협정에서 합의된 이중 용도 품목/기술 목록의 개정 과정은 

미국의 사례처럼 특정 국가가 논의를 주도하여 자국의 외교적인 이익을 반영하거나 자국의 통제 

목록을 개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계기로써 작동할 수 있다. 또는 한국의 사례처

럼 협정 목록을 기반으로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자국의 수출통제 체제를 새롭게 설립하는 계기

이자 표준이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바세나르 협정의 통제 목록은 그 자체로 대체품 획득을 방

지하기 위한 회원국들 사이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 통제 목록을 통해 특정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권력으로써 표준의 역할, 그리고 적절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정체성

의 형성이라는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함의는 현재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첨단기술을 두고 발생하는 기술경쟁에서 더욱 확연히 관찰된다.

10) 수출통제 연구에는 국가별로 상이한 품목 분류 체계와 자료 가용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된다. 전자
의 경우에는 국가별 혹은 국가 내에서도 모두 상이한 기준으로 이중 용도 품목들을 분류함에 따라 비
교를 위한 공동의 기준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국가만이, 제한된 범위의 수출
통제 자료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어려움에 직면한다(Jones and Karreth 2010, 14). 이러한 측
면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ATP 자료는 첨단기술품목 교역을 비교적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품목을 분류하는 기준이 CCL과 매우 상이하여 동일한 품목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
라도 각 목록에 해당되는 세부품목이 다르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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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원국들의 자체적인 국내 수출통제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연성법 성격, 수출통제체

제 자체가 비효과적이라는 주장, 그리고 기술 발전의 속도를 수출통제체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

는 현실은 바세나르 협정 뿐만 아니라 많은 수출통제체제들이 내재하고 있는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위협이라는 개념이 전통적인 개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

아 새로운 차원의 위협으로 확장되면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바세나르 협정은 이중 용도로 분

류될 수 있는 첨단기술들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써 양

자 암호화 기술을 뛰어넘는 양자 내성 암호기술과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전자의 기술

은 양자 암호화 기술을 뛰어넘는 최첨단 기술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후자의 기술은 바세나르 협

정에서 제시한 정의를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세나르 

협정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에 바세나르 협정

이 이중 용도 기술로 분류될 수 있는 현재의 신흥기술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자적인 수출통제정책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새로

운 수출통제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상호 경쟁을 점차 준비하고 있는듯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바세나르 협정과 함께 자국의 수출통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으로나마 중국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냉전 시

대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기술경쟁의 산물이었던 CoCom의 시대로 다시 국제정치가 회귀할 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기술적 진보로 인해 차원이 

다른 CoCom 3.0 시대는 불확실성에 기반한 복합적인 행태를 띄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

국 사이의 신(新)냉전에 대한 조심스러운 경고로 결론 짓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명아. 2019. 『국제 통상·투자 법제 연구 (Ⅰ)』.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김상배. 2014.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서울: 한울아카데

미.

배영자. 2019. “미중 기술패권전쟁: 반도체·5G·인공지능 부문을 중심으로.” 『EAI 스페셜 

이슈브리핑』.

______. 2007. “미국 지식패권 형성과 발전: 과학기술정책의 전개를 중심으로.” 『21세기정

치학회보』, 제17집 1호, pp. 125-148.

한국경제. 2019. “미국, 화웨이 수출규제 유예기간 또 연장 계획.” 『한국경제』, 2019년 11월 

16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162130Y (검색일: 2019.12.09.)



23/26

______. 1996. “수출통제 전략물자 축소.. 통산부, ‘수출입공고’ 개정.” 『한국경제』, 1996년 

10월 16일.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6101600221 (검색일: 

2020.01.04.)

British Embassy Vienna. 2018. “Wassenaar Arrangement Plenary Chair Statement 

2018.” World news story, December 10. 

https://www.gov.uk/government/news/wassenaar-arrangement-plenary-chair-statement-

2018 (검색일: 2020.01.05.)

Blackwill, Robert D. and Jennifer M. Harris. 2016. War by Other Means: Geoeconomics 

and Statecraft.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Brooks, Stephen G. and William C. Wohlforth. 2001. “Power, Globalizat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Reevaluating a Landmark Case for Ideas.” International Security, 25(3), 

5-53.

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 1997. “BIS Annual Report - FY 1997.”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policy-guidance/929-bis-annual-report-fy

-1997/file (검색일: 2020.01.04.)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2020. “Temporary General License: Extension of 

Validity.” Federal Register, May 18.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5/18/2020-10614/temporary-general-l

icense-extension-of-validity (검색일:2020.05.19.)

________. 2019. “Implementation of Certain New Controls on Emerging Technologies 

Agreed at Wassenaar Arrangement 2018 Plenary.” Federal Register, May 23.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5/23/2019-10778/implementation-of-c

ertain-new-controls-on-emerging-technologies-agreed-at-wassenaar-arrangement-201

8 (검색일: 2020.01.05.)

________. 2018. “Review of Controls for Certain Emerging Technologies.” Federal 

Register, November 19.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11/19/2018-25221/review-of-controls-f

or-certain-emerging-technologies (검색일: 2020.01.05.)

Cheung, Tai Ming and Bates Gill. 2013. “Trade Versus Security: How Countries 

Balance Technology Transfers with Chin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3(3), 443–456.

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2000. The Wassenaar Arrangement and 



24/26

the Future of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106th Congress 2nd Sess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Craft, Cassady B. and Suzette R. Grillot. 1999. “Transparency and the Effectiveness of 

Multilateral 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 Regimes: Can Wassenaar Work?.” Southeastern 

Political Review, 27(2), 281-302.

Dekker, Brigitte and Maaike Okano-Heijmans. 2020. “Emerging Technologies and 

Competi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Need for New Approaches to Export 

Control.” Strategic Trade Review, 6(9), 53-67.

Drezner, Daniel. 2019a. “Technological chang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33(2), 286303.

________. 2019b. “Economic Statecraft in the Age of Trump.” The Washington 

Quarterly, 42(3), 7-24. 

________. 2001. “State structure, technological leadership and the maintenance of 

hegemon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7, 3-25.

Dursht, Kenneth A. 1997. “From Containment to Cooperation: Collective Action and the 

Wassenaar Arrangement.” Cardozo Law Review, 19(3), 1079-1124.

Evans, Samuel A. 2009. “Technological Ambiguity & the Wassenaar Arrange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Feenberg, Andrew. 1996. “Marcuse or Habermas: Two critiques of technology.” 

Inquiry, 39(1), 45-70.

Fuhrmann, Matthew. 2008. “Exporting Mass Destruction? The Determinants of Dual-Use 

Trade.” Journal of Peace Research, 45(5), 633-652.

Gilli, Andrea and Mauro Gilli. 2019. “Why China Has Not Caught Up Yet: 

Military-Technological Superiority and the Limits of Imitation, Reverse Engineering, and 

Cyber Espionage.” International Security, 43(3), 141–189.

Grimmett, R.F. 2004. “Military Technology and Conventional Weapons Export Controls: 

The Wassenaar Arrangement.” CRS Report for Congress RF20517.

Hafner-Burton, Emilie M., and Alexander H. Montgomery. 2009. “Globalization and the 

social power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 networks.” Miles Kahler (eds.)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aca: Cornell University Press.

Hesselink, Tim. 2019. “China seems to already implement its new Export Control Law 

in response to US-led Huawei restriction.” Kneppelhout Korthals Lawyers, August 16. 

https://www.kneppelhout.com/news/china-seems-to-already-implement-its-new-export-



25/26

control-law-in-response-to-us-led-huawei-restriction (검색일: 2019.12.09.)

Hillman, Jennifer. 2019. “Can Presidents Block Investment in Chin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eptember 5. 

https://www.cfr.org/in-brief/can-presidents-block-investment-china (검색일: 2020.4.9.) 

Huang, Chin-Hao. 2012. “‘Bridging the gap’: Analysis of China’s export controls 

against international standard.” Project Report to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Jones, Scott and Johannes Karreth. 2010. “Assessing the Economic Impact of Adopting 

Strategic Trade Controls.” Department of State Task Order.

Joyner, Daniel (Eds.). 2006. 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s: Origins, Challenges, and 

Proposals for Strengthening. Hampshire: Ashgate.

Knopf, Jeffery W. (Eds.). 2016.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WMD nonproliferation. 

Georgia: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Krige, John. 2006. American Hegemony and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Science in 

Europe. Cambridge: The MIT Press.

Lewis, James Andrew. 2019. “Emerging Technologies and Managing the Risk of Tech 

Transfer to China.” A Report of the CSIS Technology Policy Program.

Lipson, Michael. 1999. “The reincarnation of CoCom: Explaining post‐cold war export 

control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6(2), 33-51.

MacDonald, Paul. K. 2017. “Embedded authority: a relational network approach to 

hierarchy in world polit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4(1), pp. 128-150.

Martin, Lisa. 1992. Coercive Cooperation: Explaining Multilateral Economic Sanctio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Mastanduno, Michael, 1992. Economic Containment: CoCom and the Politics of 

East-West Trade. Itaca: Cornell University Press. 

Modelski, George and William R. Thompson. 1996. Leading Sectors and World Politics. 

South Californi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United States. 1979. Technology and East-West 

Trade.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Panda, Ankit. 2017. “Wassenaar Arrangement Admits India as Its 42nd Member.” 

Diplomat, December 08. 

https://thediplomat.com/2017/12/wassenaar-arrangement-admits-india-as-its-42nd-me

mber/ (검색일: 2020.01.04.)

Perry, Robert. 1973. “Comparisons of Soviet and U.S. Technology.” R-827-PR.



26/26

Reddie, Andrew W. 2019. “Governing Insecurity: Institutional Design, Compliance, and 

Arms Control.”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The Wassenaar Arrangement. 2019. “Genesis of the Wassenaar Arrangement.” August 

09, 2019. https://www.wassenaar.org/genesis-of-the-wassenaar-arrangement/ (검색일: 

2019.12.2.)

US Census Bureau. 2020. “Advanced Technology Product Data.”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product/atp/select-ctryatp.html (검색일: 

2020.4.10.)

U.S.-China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02. Hearings Before the U.S.-China 

Security Review Commission, 107th Congress 1st and 2nd Session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lcott, John. 2020. Foreign Spies Are Targeting Americans on Zoom and Other Video 

Chat Platforms, U.S. Intel Officials Say. Time, April 9. 

https://time.com/5818851/spies-target-americans-zoom-others/ (검색일: 2020.4.9.)

Wallerstein, Mitchel B. 1991. “Controlling Dual-Use Technologies in the New World 

Order.”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7(4), 70–77.

White House. 2019. “Executive Order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May 1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securing-information-co

mmunications-technology-services-supply-chain/ (검색일: 2020.4.9.)


	WorkingPaper_47
	책갈피
	_top



